
팟(액상카트리지)
맛에 따라 색상이 다름

기기팟(pod)

니코틴 액상을 함유한 각종 향과 맛의 

액상 카트리지(‘팟’이라고 불림)는 기존 

담배 한 갑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동일한 

수준의 니코틴 양을 가짐

컴퓨터를 활용해 충전가능
(이럴 경우 마치 USB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쥴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



(왼쪽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쥴 유사 
담배제품인 KT&G의 릴 베이퍼, 일본 죠즈

* 이미지 출처 : http://www.sporbiz.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39040 

전자담배 JUUL을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서는 판매자 및 구매자가 청소년 
판매 불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물건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제조·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작(수입)사에 표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

구분 표시문구 크기 색상 위치

라.  법 제2조제4호 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 및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의 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6호)

● 과징금(법 제54조제2항) 
위반횟수마다 담배 판매자
100만원(영 제44조제2항)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3호)

● 과징금(법 제54조제2항)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영 제44조제2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약물 · 물건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제14조(포장의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법 제45조제1항2호)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영 제39조)

※ 제15조(표시 · 포장의 훼손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
(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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